
 



 [붙임] 
징계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 징계제도 개선 

가. 징계 처분의 종류에 '정직'을 추가하여 회사 징계를 '해임 

-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나. 정직 처분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다. 감봉 처분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한다. 

라. 징계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유지하며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징계와 관련한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다. 

2. '정직'기간중의 근로조건 

가. 징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준연봉은 월정액의 1/3을 지급한다. 

○ 성과급(전사, 부문, 팀)과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정직 처분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은 회사 보수규정 제34조(평균임금 산정특례)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 정직 처분기간은 연차휴가 대상일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출근률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한다. 

3. 효력에 관한 사항 

가. 본 합의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관련 단체협약 및  

회사의 제규정을 본 합의내용으로 대체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나. 차기 단체협약 개정 시 본 합의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